
제1편 총칙 제7장 비계  제54조 ~ 제56조

비계(飛階/Scaffolding)  

비계의 재료 

11

22

작업장소가 높아서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기 위해 구조물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을 말함

비계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금지

강관비계*의 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

강관비계

작업발판 변형

시스템 비계

클램프 부식

강관틀비계

강관 손상

* 강관비계  강관을 이음철물이나 연결철물(클램프)을 이용하여 조립한 비계

** 한국산업표준(KS)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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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연결용 철물

밑동잡이

비계기둥

가새

작업발판

장선

받침철물 띠장

비계용 강관

강관조인트

작업발판(작업대) 벽연결용 철물

클램프

받침철물

비계기둥,띠장,장선, 가새, 밑둥잡이 재료

* 용어의 정의

- 비계용 강관  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바깥지름 48.3mm, 두께 2.2mm이상의 강관

- 클램프  강관을 고정하거나 결합하는데 사용되는 자재

- 강관조인트  강관과 강관을 90도 이외의 각도로 체결할 때 사용하는 자재

- 받침철물  비계기둥 하부에 삽입하여 바닥을 지지하며, 하중을 분산시키는데 사용되는 자재

- 작업발판(작업대)  통로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계에 설치하는 판

- 벽연결용 철물  �비계를 건축물의 외벽에 따라 세울 때 이를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외벽과 연결하는 재료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33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됨

강관비계 이동식틀비계 시스템비계

제조사에서

정한 최대

적재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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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의 구조44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➊달비계, ➋달대비계, 

➌말비계는 제외)

➊ 달비계  �상부의 가설 또는 본 구조물에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등으로 작업대를 매단형태로 건물의 도장, 

견출 및 청소 작업등에 주로 사용

➋ 달대비계  �상부의 가설 또는 본 구조물에 강관비계, 철골 등으로 작업대를 직접 매달거나 지지하는 형태로 

철골공사 등에 주로 사용

➌ 말비계  �이동식비계 설치가 곤란한 낮은 곳, 협소한 공간에서의 미장 및 견출, 철근조립, 형틀조립·해체시 사용

달비계 달대비계 말비계

비계 기둥 간의 최대 적재하중

비계 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kg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호]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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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것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 실시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단, 외줄비계*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단,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한 경우 예외)

* �외줄비계  비계기둥을 1열로 하는 비계를 외줄비계라 하며, 작업발판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서 작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외줄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한 것이 브래킷(bracket) 외줄비계 또는 띠장판(작업발판) 외줄비계라고 한다.

- 작업발판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걸침비계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 유지가 

곤란하면 5cm 이하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 출입금지 등의조치 실시

비계 주요 사고사례 및 주요 위험요인 55

비계의 재료 불량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초과 작업발판의 구조 불량

벽 연결용 전용철물 미사용 석재 등 자재 과적 작업발판 미고정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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